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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해빙기(解氷期)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제목

2021-02-24  등록일 37 조회

-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산업안전 감독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봄철을 맞아 `21년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

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상황에 대비한 안

전조치 이행과 함께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핵심 안전조치(추락, 끼임,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우선, 감독에 앞서 계도기간(1~2주)을 먼저 부여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에는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사

례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 미리 교육도 한다.

또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하여, 건설현장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

포.게시한다.

계도기간이 지나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별로 지역 사정에 맞게 수립한 감독계획에 따라 불시감독을 시행한다.

지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 공사로 추락위험이 높은 현장뿐만 아니라 안전 순찰 

등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 시 법 위반이 있는 경우 엄중하게 사법 처리 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3.2.(화)까지 예정된 「코로나19 감염 취약 사업장 관리강화 방안」의 하나로 건설현장의 코로나19 예방

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지도하고, 방역수칙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을 담당하는 지자체에 통보하

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본격적인 감독 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원.하청이 함께 위험 요소를 찾

아 개선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또한, “건설현장도 코로나19 위

험에서는 예외가 아니므로, 예방조치에 특별히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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